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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Production of High-pressure 

Gases during Refrigeration)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냉동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

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09-3호, 2009년 4월 30일)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93호, 2009년 5월 15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냉동능력이란 규칙 별표 3에 따라 계산된 1일의 냉동능력을 말하며 다음 (1)부터 (5)까지의 

경우에는 냉동능력을 합산한다.

(1)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하여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2) 냉매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설비가 1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내에 조립되어 있는 
것(Unit형의 것)
(3) 2원(元)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4)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냉동설비
(5) Brine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2이상의 냉동설비(Brine가운데 물과 공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비 고] 냉동능력의 합산 예는 부록 A(냉동능력의 합산 예)와 같다.

1.3.2“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

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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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싸이크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

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

벤젠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의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3.3“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

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

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 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4“액화가스”란 가압·냉각 등의 방법으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5“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으로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1.3.6“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설비를 말한다.

1.3.7“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저장된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3.8“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3.9“처리설비”란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

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3.10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불연 재료를 말한다.

1.3.11“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4 기준의 준용(내용 없음)

1.5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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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설비의 종류 기준 화력

제1종 화기설비
가. 전열면적이 14 ㎡ 를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나. 정격 열출력이 500,000㎉/h 를 초과하는 화기설비

제2종 화기설비
가. 전열면적이 8㎡ 초과 14㎡ 이하인 온수보일러
나. 정격 열출력이 300,000㎉/h 초과 500,000㎉/h 이하인 화기설비

제3종 화기설비
가. 전열면적이 8㎡ 이하인 온수보일러
나. 정격 열출력이 300,000㎉/h 이하인 화기설비

1.5.1 방류둑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988년 11월 7일 이전에 설치된 방류둑은 2.7.1.4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6 용품 사용제한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것을 설치 또는 사용한다.

2. 시설기준

2.1 배치기준

2.1.1 보호시설과의 거리(내용 없음)

2.1.2 화기와의 거리

2.1.2.1 압축기·유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2.1.2에서 “냉매설비”라 한다)은 

인화성물질 또는 발화성물질(작업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다)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는 

인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냉매설비가 표 2.1.2.2①의 화기를 취급하는 것(이하 “화기설비”라 

한다)의 종류에 따라 표 2.1.2.2② 및 표 2.1.2.2③에 따른 이격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2.2 화기설비의 화구면의 방향(역화하는 경우 열영향을 받는 방향을 말한다)에 냉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화방열벽을 설치한다.

표 2.1.2.2① 화기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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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설비의
종      류

조       건
이격거리(m)

해당 냉매설비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경우

해당 냉매설비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경우

제1종 화기설비
제2종 화기설비
제3종 화기설비

내화방열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8 4

내화방열벽을 설치한 
경우

4 2

그 밖의 
발열기구

내화방열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8 2

내화방열벽을 설치한 
경우

4 1

화기설비의
종    류

조       건

이격거리(m)

해당 냉매설비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경우

해당 냉매설비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경우

제1종 
화기설비

내화 방열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1.5

내화 방열벽을 설치한 경우 또는
온도과상승방지조치를 한 경우

2 0.8

제2종 
화기설비

내화 방열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1

내화방열벽을 설치한 경우 또는 
온도과상승방지조치를 한 경우

2 0.5

제3종 
화기설비

내화방열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 -

표 2.1.2.2② 냉매가스, 흡수용액 또는 2차 냉매(이하 냉매가스등이라 한다)가 가연성가스인 경우 

이격거리

[비 고]

 1. "내화방열벽"이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의 것

(1-1) 두께 1.5㎜ 이상의 강판

(1-2) 가로, 세로 20㎜ 이상인 강재골조 양면에 두께 0.6㎜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패널

(1-3) 두께 10㎜ 이상인 경질의 불연 재료로 강도가 큰 것

(2) 내화 방열벽의 냉매설비를 화기로부터 충분히 격리할 수 있는 높이 및 너비의 것

(3) 내화 방열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구조의 것으로서 자동 폐쇄식의 것

2. 그 밖의 발연기구란 스토브 등 표면온도가 400℃ 이상인 발연체를 말한다.

표 2.1.2.2③ 냉매가스등이 불연성가스인 경우 이격거리

[비 고]

1.“내화 방열벽”이란 표 2.1.2.2② 비고 1에 따른 것을 말한다.

2.“온도과상승방지조치”란 내구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간극 없이 피복함으로써 화기의 영향을 감소시켜 그 표면의 

온도가 화기가 없는 경우의 온도보다 10℃ 이상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2.2 기초기준(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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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장설비기준(내용 없음)

2.4 가스설비기준

2.4.1 가스(냉매)설비 재료(내용 없음)

2.4.2 가스설비(냉매)설비 구조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원통형 응축기 중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응축기와 내용적이 5천리터 이상인 

수액기, 이것들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KGS GC203(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한다.

2.4.3 가스(냉매)설비 두께 및 강도(내용 없음)

2.4.4 가스(냉매)설비 설치      

2.4.4.1 누출방지 조치

냉매설비(제조시설 중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진동·충격 및 부식 등으로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4.4.1.1 냉매설비 중 진동으로 냉매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름관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진조치를 한다.

2.4.4.1.2 냉매설비의 돌출부 등 충격으로 쉽게 파손되어 냉매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다.

2.4.4.1.3 냉매설비 외면 부식으로 냉매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2.4.4.2 체류방지 조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매설비의 압축기·유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설치한 곳에는 냉매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냉매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4.4.2.1 해당 설비를 설치한 방에는 냉동능력 0.05㎡/ton 이상의 면적을 갖는 환기구(창 또는 문을 

포함한다)를 직접 외기에 닿도록 설치한다.

2.4.4.2.2 해당 냉동설비의 냉동능력에 대응하는 환기구의 면적을 갖추지 못하는 때에는 그 부족한 

환기구 면적에 대하여 냉동능력 1ton당 2㎥/분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강제환기장치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강제환기장치는 해당 설비를 설치한 방의 내부와 외부의 어느 쪽에서도 시동 및 정지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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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가스종류

고압부(㎫)
저압부
(㎫)기준응축온도(℃)

43 50 55 60 65

것으로 한다.

2.4.5 가스(냉매)설비 성능

냉매설비는 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기밀성능 및 내압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5.1 기밀성능

2.4.5.1.1 기밀성능을 확보하여야 할 대상은 냉매설비로 한다. 

2.4.5.1.2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압력은 다음 기준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개정 09.5.15> 

(1) 냉매설비의 응축온도가 표 2.4.5.1.2에서 정한 기준응축온도 이외의 아래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위온도에 대응하는 압력으로서 해당 냉매설비의 고압부 설계압력으로 한다. 이 경우 냉매설비의 설계온도

(해당 냉매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기준으로 설계된 온도를 말한다)는 원칙적으로 압력치가 

기입되지 않은 난의 하위 온도 항에서 압력치가 기입된 난에 대응하는 기준응축온도 이상의 온도로 

한다.

(2) 운전상태에서 응축온도가 65℃ 를 초과하는 냉동설비의 경우에는 그 응축온도에서의 포화 증기압력을 

그 냉동설비의 고압부 설계압력으로 한다.

(3) 냉매설비 안의 압력이 제한충전압력(냉매가스가 상온에서 증발을 완료한 때 냉매설비 안의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냉매설비 저압부의 설계압력은 표 2.4.5.1.2의 값에 

관계없이 제한 충전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4) 냉동설비를 사용할 때 냉매설비의 주위온도가 항상 40℃ 를 초과하는 냉매설비(Crane Cab Cooler) 

등의 저압부 설계압력은 표 2.4.5.1.2의 값에 관계없이 그 주위 온도의 최고 온도에서 냉매가스의 

포화압력 이상으로 한다.

(5) 국부에 열영향을 받아 충전된 냉매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는 냉매설비의 설계압력은 표 2.4.5.1.2의 

값에 관계없이 열영향을 최대로 받을 때의 냉매가스의 평균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6) 냉매설비의 저압부가 항상 저온으로 유지되고(제빙장치의 브라인탱크 등) 또한 냉매가스의 압력이 

0.4㎫ 이하인 경우의 저압부 설계압력은 0.8㎫ 로 할 수 있다. 다만, 휴지기간 중에 압력이 상승하여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상태에 도달할 때 자동적으로 해당 부분의 압력을 설계압력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내부가 대기압 이하로 되는 부분의 설계압력은 압력 0.1㎫ 를 외압으로 

하여 걸리는 설계압력으로 한다. 이 경우 액두압, 펌프압 등의 외압이 걸리는 냉매설비는 해당 부분에 

대응하는 내압으로 하여 압력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의 압력과 외압과의 차이를 가지고 해당 부분에 

설계압력으로 한다.

표 2.4.5.1.2 냉매가스 종류에 따른 설계압력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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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9.0 - - - - 6.7
탄산가스 8.2 - - - - 5.5
에탄 6.7 - - - - 4.0
프레온13 4.0 - - - - 4.0
프레온502 1.7 2.0 2.3 2.5 2.8 1.4
암모니아 1.6 2.0 2.3 2.5 - 1.3
프레온22 1.6 1.9 2.2 2.5 2.7 1.3
프로판 1.6 1.8 2.0 2.2 - 1.2
프레온500 1.4 1.4 1.6 1.8 2.0 0.9
프레온12 1.3 1.3 1.3 1.6 1.6 0.8
염화메탄 1.2 - - - - 0.7
아황산가스 0.9 - - - - 0.5
이소부탄 0.8 - - - - 0.5
n-부탄 0.8 - - - - 0.4
프레온21 0.4 0.4 0.4 0.4 0.5 0.2
프레온114 0.3 0.4 0.5 0.5 0.6 0.3
프레온R-32 2.6 3.0 3.4 3.8 4.3 2.3
프레온R-124 0.5 0.7 0.8 0.9 1.0 0.5
프레온R-125 2.1 2.4 2.7 3.0 (3.4) 1.8
프레온R-134a 1.0 1.2 1.4 1.6 1.8 0.9
프레온R-143a 1.9 2.2 2.5 2.8 (3.1) 1.7
프레온R-401A 1.1 1.4 1.5 1.7 2.0 1.0
프레온R-401B 1.2 1.4 1.6 1.8 2.1 1.1
프레온R-402A 1.9 2.3 2.6 2.8 (3.2) 1.7
프레온R-402B 1.8 2.1 2.4 2.7 (3.0) 1.6
프레온R-404A 1.9 2.2 2.5 2.8 (3.1) 1.6
프레온R-407A 1.9 2.2 2.5 2.8 (3.1) 1.7
프레온R-407B 2.0 2.3 2.6 2.9 (3.3) 1.7
프레온R-407C 1.8 2.1 2.4 2.7 (3.0) 1.6
프레온R-407D 1.5 1.8 2.0 2.3 (2.6) 1.3
프레온R-410A 2.5 3.0 3.3 3.7 (4.1) 2.2
프레온R-410JA 2.5 3.0 3.3 3.7 (4.1) 2.2
프레온R-410B 2.5 3.0 3.3 3.7 (4.1) 2.2
프레온R-507A 1. 2.3 2.5 2.8 (3.2) 1.7
프레온R-509A 1.8 2.1 2.3 2.6 2.9 1.6
프레온R-900JA 1.7 2.0 2.2 2.5 2.8 1.5
프레온R-901JA 1.9 2.2 2.5 2.8 (3.1) 1.7
프레온R-412A 1.3 1.6 1.8 2.0 2.2 1.2

[비고]  (  ) 내의 수치는 잠정값으로 한다. 

2.4.5.2 가스설비 내압성능

2.4.5.2.1 내압성능을 확보하여야 할 대상은 냉매설비(배관·냉동기 및 냉동용 특정설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2.4.5.2.2 내압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압력은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물을 채우는 것이 부적당하여 기체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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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압력의 범위 설정압력의 정밀도

2.0㎫ 이상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10 % 이내
-12 % 이내
-15 % 이내

[비 고] 위의 수치는 압력 설정치가 고정된 고압차단장치일 때 그 설정압력을 기준으로 하고, 가변형의 것은 
해당 고압차단장치의 압력눈금판에 설정용 지침을 합치시켰을 때 표시된 압력을 설정압력으로 적용한다.

2.5 배관설비 기준(내용 없음)

2.6 사고예방설비기준

2.6.1 과압안전장치 설치

냉매설비에는 그 냉매설비 안의 냉매가스의 압력이 상용의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상용의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고압차단장치·안전밸브·파열판·용전 또는 

압력릴리프장치(이하 “과압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2.6.1.1 과압안전장치 구조

2.6.1.1.1 고압차단장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할 때 압축기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고압차단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그 설정 압력이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설정압력 정밀도는 표 2.6.1.1.1과 같다.

표 2.6.1.1.1 설정압력 정밀도

(3) 고압차단장치는 원칙적으로 수동복귀방식으로 한다. 다만,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이외의 가스를 

냉매로 하는 유닛식의 냉매설비(냉매가스에 관계되는 순환계통의 냉동능력이 10톤 미만의 냉동설비에만 

적용한다)로서 운전 및 정지가 자동적으로 되어도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압차단장치는 냉매설비 고압부의 압력을 바르게 검지할 수 있고 압력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검지하는 압력과의 차압을 최소한 적게 되도록 부착한다.

2.6.1.1.2 안전밸브

안전밸브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2) 작동압력을 설정한 후 봉인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안전밸브 각부의 가스통과 면적(목부 및 분출부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안전밸브의 구경면적 이상으로 

한다.

2.6.1.1.3 파열판

파열판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냉매설비 안의 냉매가스 압력이 이상 상승할 때에 판이 파열하여 냉매가스를 방출하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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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열판은 해당 파열판에 사용하고자 하는 판과 같은 재료, 형태, 치수인 다른 판에 대하여 파열압력을 

확인한 것을 사용한다.

2.6.1.2 과압안전장치 분출면적

압축기나 발생기에 부착하는 안전밸브로서 그 양정이 구경의 1/15 이상인 것의 분출부 면적은 2.6.1.5.1에 

관계없이 식 (2.1)에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

     A CKP

T
M

W
 … (2.1)

  여기에서

  A : 안전밸브의 분출면적(㎠)

       고양정식 및 전양정식에서 A=πdL 밸브시이트가 원추형 시트인  것은 식 (2.1)에서 계산한 

값의 0.707 배로 하고, 전양정식의 것에서 A는 목부의 면적으로 한다.

  d : 밸브시이트 구멍지름(㎜)

  L : 리프트(㎜), L < 
 d의 경우는 

 d로 한다.

  P  : 분출압력(㎫)

  M : 냉매가스의 분자량

  T  : 분출압력에서의 냉매가스 절대온도(K)

  W : 분출 냉매가스량(㎏/h)

       해당 안전밸브를 부착하여야 할 압축기 또는 발생기의 분출가스량을 결정하는 경우의 냉매가스의 

흡입가스량에 대하여는 냉동설비의 운전 개시부터 소정의 저온 상태로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소정의 저온상태에서의 온도와 -15℃의 중간온도에서의 냉매가스의 

증기밀도(㎏/㎥)를 기준하여 구한 수치로 한다.

  K : 분출계수

        KS B 6352(안전밸브의 분출계수 측정방법)에 따라 공칭분출계수 K를 구한 경우에는 그 값에 

0.9를 곱한 값으로 하고, 그 밖의 안전밸브는 그림 2.6.1.2에 따라 구한 값으로 한다.

  ℓ : 리프트(㎜)

  d : 밸브시이트 구멍지름(㎜)

      전량 K =0.777

  C : 냉매가스의 단열지수(표 2.6.1.2에서 K로 한다)의 값에 따라 정한 수치로서 표 2.6.1.2에 따른다.

그림 2.6.1.2 분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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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1.2 단열지수에 따른 C값

K C K C K C K C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16

1.18

234

237

238

240

242

244

245

246

248

250

1.20

1.22

1.24

1.26

1.28

1.30

1.32

1.34

1.36

1.38

251

252

254

255

257

258

260

261

263

264

1.40

1.42

1.44

1.46

1.48

1.50

1.52

1.54

1.56

1.58

265

266

267

268

270

271

272

274

275

276

1.60

1.62

1.64

1.66

1.68

1.70

1.80

1.90

2.00

2.20

277

278

280

281

282

283

289

293

298

307

2.6.1.3 과압안전장치 작동압력

2.6.1.3.1 고압차단장치

고압차단장치의 작동압력(분출개시 압력 및 분출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냉매설비 고압부에 

부착된 안전밸브(내장형 안전밸브를 제외한다) 분출개시압력의 최저치 이하의 압력이고, 해당 냉매설비 

고압부의 상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설정한다. 다만, 고압부에 부착된 모든 안전밸브의 분출개시압력이 

해당 안전밸브에 부착된 냉매설비 상용압력의 1.05배를 초과하고, 해당 냉매설비의 기밀시험을 설계압력의 

1.05배 이상으로 실시한 때에는 고압차단장치의 실제 작동압력을 상용압력의 1.05배 이하로 할 수 

있다.

2.6.1.3.2 안전밸브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압축기 또는 발생기에 부착되는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분출개시압력의 1.15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안전밸브 분출압력은 해당 압축기 또는 발생기의 토출측 상용압력의 1.2배 또는 해당 압축기, 

발생기에서 토출하는 가스의 압력을 직접 받는 압력용기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중 낮은 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고압부에서는 해당 냉동설비 고압부 상용압력의 1.05배 

압력 이하, 저압부에서는 해당 냉매설비 저압부 상용압력의 1.1배의 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설정한다.

2.6.1.3.3 파열판

파열판의 파열압력은 내압시험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냉매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이상으로 한다.

2.6.1.3.4 용전

용전의 용융온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용전(저압부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용융온도는 75℃ 이하로 한다. 다만, 75℃ 초과 100

℃ 이하로 일정한 온도에 상당하는 냉매가스의 포화압력의 1.2배 이상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냉매설비에 사용하는 것은 그 온도를 가지고 용융온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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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압부에 사용하는 용전의 용융온도는 해당 용전을 부착하는 부분의 내압시험압력에 대응하는 포화온도 

이하의 온도로 한다.

2.6.1.4 과압안전장치 가스방출관 설치

과압안전장치(용전제외) 중 안전밸브에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하되 방출관의 방출구 위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가연성가스의 냉매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독성가스의 냉매설비에 설치하는 것은 그 독성가스의 중화를 위한 설비 안에 설치한다.

(3) 그 밖의 가스는 건축물 외부의 안전한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냉매설비의 경우에는 

역류되지 아니하는 배기덕트에 방출구를 연결하여 지상의 안전한 위치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2.6.1.5 과압안전장치 분출구경

2.6.1.5.1 안전밸브

안전밸브 분출부 구경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압축기에 부착하는 안전밸브 구경

식 (2.2)에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

    d1 = C1V    … (2.2)

  여기에서

  d1   : 안전밸브의 최소구경(㎜)

  V1  : 표준회전속도에서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h)

  C1  : 표 2.6.1.5.1①에서 정한 정수 또는 그 밖의 가스를 냉매가스로 할 때의 C1 값은 식 (2.3)에서 

계산한 값 다만, 증발온도가 -30℃ 이하일 때의 C1 값은 표 2.6.1.5.1① 또는 식 (2.3)에 

불구하고 식 (2.4)에서 계산한 값으로 한다.

     C  

PM

G
 … (2.3)

  여기에서

  P : 상용압력(㎫)

  M : 분자량(2종류 이상의 가스가 혼합된 가스를 냉매가스로 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가스마다 분자량에 

몰분율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합으로 한다)

  G : 온도 -15℃에서의 냉매가스의 포화증기의 밀도(㎏/㎥)

     C  

PM

G  … (2.4)

  여기에서

  P : 상용압력(㎫)

  M : 분자량(2종류 이상의 가스가 혼합된 가스를 냉매가스로 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가스마다 분자량에 

몰분율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합으로 한다)

  G : 해당 냉매설비의 증발온도에서의 냉매가스의 포화증기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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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가스의 종류 C1 의 값 냉매가스의 종류 C1 의 값

후 레 온 13
에 틸 렌
탄 산 가 스
후 레 온 502
후 레 온 22
에 탄
후 레 온 12
후 레 온 500

2.6
2.0
1.9
1.9
1.6
1.6
1.5
1.5

후 레 온 114
프 로 판
염 화 메 탄
후 레 온 21
아 황 산 가 스
이 소 부 탄
암 모 니 아
n - 부 탄

1.4
1.4
1.2
1.2
1.1
1.1
0.9
0.9

냉매가스의 종류
C3 의 값

냉매가스의 종류
C3 의 값

고압부 저압부 고압부 저압부

프레온114
프레온21
n-부탄
이소부탄

19
16
11
11

19
20
17
15

암모니아
프레온22
프레온502
프로판

8
8
8
8

11
11
11
11

표 2.6.1.5.1①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정수

(2) 발생기에 부착하는 안전밸브 구경

식 (2.5)에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

     d2 = C2V  … (2.5)

  여기에서

  d2 : 안전밸브의 최소구경(㎜)

  V2 : 가열장치가 최대의 가열 운전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냉매증발량(㎥/h)

  C2 : 정수로서 (1)에서 정한 C1을 따른다.

(3)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안전밸브 구경

식 (2.6)에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

    d3 = C3DL … (2.6)

  여기에서

  d3  : 안전밸브의 최소구경(㎜)

  D : 압력용기의 바깥지름(m)

  L : 압력용기의 길이(m)

  C3 : 표 2.6.1.5.1②에서 정한 정수. 다만, 그 밖의 냉매가스에 대해서는 식 (2.7)에서 계산한 값

       C  

PM


 … (2.7)

    여기에서

    P : 상용압력(㎫)

    γ : 냉매가스의 상용압력에서의 증발열(kJ/㎏)

    M : 분자량(2종류 이상의 혼합가스를 냉매가스로 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가스마다 해당 가스의 

분자량에 몰분율을 곱하여 얻은 값의 총합)

표 2.6.1.5.1②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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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
염화메탄
프레온12
프레온500

10
9
9
9

14
12
11
11

프레온13
에탄
에틸렌
탄산가스

5
4
4
4

5
5
5
5

냉매가스의 종류
C3 의 값

냉매가스의 종류
C3 의 값

고압부 저압부 고압부 저압부

프레온114
프레온21
n-부탄
이소부탄
아황산가스
염화메탄
프레온12
프레온500

19
16
11
11
10
9
9
9

19
20
17
15
14
12
11
11

암모니아
프레온22
프레온502
프로판
프레온13
에탄
에틸렌
탄산가스

8
8
8
8
5
4
4
4

11
11
11
11
5
5
5
5

[비 고] 2개 이상의 압력용기가 연결된 경우로서 공통의 안전밸브구경은 식 (2.6)의 DL값에 각각 압력용기의 

DL의 합계치를 대입하여 계산한다.

(4)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냉동설비의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안전밸브 구경은 식 (2.6)에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 또한 압축기 또는 발생기에 안전변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구경을 식 (2.2), 식 (2.5) 또는 식 (2.1)에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

2.6.1.5.2 파열판

파열판 분출부 구경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파열판 구경

식 (2.8)에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

     d3 = C3DL … (2.8)

  여기에서

  d3  : 파열판의 최소구경(㎜)

  D : 압력용기의 바깥지름(m)

  L : 압력용기의 길이(m)

  C3 : 표 2.6.1.5.2에서 정한 정수. 다만, 그 밖의 냉매가스에 대해서는 식 (2.9)에서 계산한 값

       C  

PM


… (2.9)

    여기에서

    P : 상용압력(㎫)

    γ : 냉매가스의 상용압력에서의 증발열(kJ/㎏)

    M : 분자량(2종류 이상의 혼합가스를 냉매가스로 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가스마다 해당 가스의 

분자량에 몰분율을 곱하여 얻은 값의 총합)

표 2.6.1.5.2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정수

[비 고] 2개 이상의 압력용기가 연결된 경우로서 공통의 안전밸브구경은 식 (2.8)의 DL값에 각각 압력용기의 

DL의 합계치를 대입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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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냉동설비의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파열판의 구경은 식 (2.6)에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 또한 압축기 또는 발생기에 안전변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파열판의 구경을 식 

(2.2), 식 (2.5) 또는 식 (2.1)에서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한다.

2.6.1.5.3 용전

용전 분출부 구경은 식 (2.6)에서 계산한 값의 1/2 이상으로 한다.

2.6.1.6 과압안전장치 부착

2.6.1.6.1 흡수식 냉동설비에 부착

흡수식 냉동설비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과압안전장치를 부착한다. 이 경우 냉매가스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냉동설비에는 파열판 또는 용전을 부착하지 않는다.

(1) 발생기의 고압부에는 고압차단장치·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부착한다. 다만, 냉동능력 20톤 미만의 

발생기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쉘형증발기·흡수기 및 용액 열교환기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부착한다. 다만, 내용적 50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용전으로 그 설치에 가름할 수 있다.

(3) 발생기와 다른 압력용기를 연결하는 배관이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패쇄되는 일이 없고, 발생기에 

부착된 안전밸브가 압력용기의 과압안전장치로서 작동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압력용기에 과압안전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 이외의 흡수식 냉동설비의 과압안전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2.6.1.6.2(2), 2.6.1.6.2(3), 

2.6.1.6.2(6) 및 2.6.1.6.2(7)에 따른다.

2.6.1.6.2 흡수식 이외의 냉동설비에 부착

흡수식 냉동설비 이외의 냉동설비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과압안전장치를 부착한다. 이 경우에 냉매가스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냉동설비에는 파열판 또는 용전을 부착하지 않는다.

(1) 압축기(원심식 압축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 토출부로부터 토출되는 압력을 올바르게 검지할 

수 있는 위치에 고압차단장치 및 안전밸브를 부착한다. 다만, 20톤 미만의 것은 고압차단장치 또는 

안전밸브의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쉘형응축기 및 수액기에는 안전밸브를 부착한다. 다만, 내용적 500리터 미만의 것에는 용전으로 

그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3) 코일형 응축기(냉매가스가 하나의 순환계통으로서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의 냉동설비에 속하는 것에만 

적용한다)에는 안전밸브 또는 용전을 부착한다.

(4) 원심식 냉동설비의 쉘형증발기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부착한다. 다만, 내용적 500리터  

미만의 것에는 용전으로 그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5)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한 냉동장치로서 응축기에 액 냉매가 체류하는 일이 없고 증발기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부착되어 이들로 인하여 응축기에 이상고압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압부{압축기 또는 발생기의 

작용으로 응축압력을 받는 부분[(비 고)1부터 5까지의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의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일이 없는 구조의 것에는 응축기에 부착하는 안전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저압부(고압부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로서 해당 압력용기 본체에 부속된 밸브에 

의하여 봉쇄되는 구조의 것에는 안전밸브·파열판 또는 압력릴리프 장치를 부착한다.

(7) 액봉에 의하여 현저히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동관 및 바깥지름이 26㎜ 미만의 배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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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에는 안전밸브, 파열판 또는 압력릴리프 장치를 부착한다.
[비 고]  

1. 원심식압축기

2. 고압부를 내장한 밀폐형압축기로서 저압부의 압력을 받는 부분

3. 승압기(Booster)의 토출압력을 받는 부분

4. 다원냉동장치로서 압축기 또는 발생기의 작용에 의하여 응축압력을 받는 부분으로 응축온도가 보통의 운전상태에서 

-15℃ 이하의 부분

5. 자동팽창밸브〔팽창밸브의 2차측에 고압부 압력이 걸리는 것(열펌프용 등)은 고압부로 한다.〕

2.6.1.6.3 용전 부착

용전은 해당 용전이 부착되는 냉매설비에 관계되는 냉매가스의 온도를 정확히 검지할 수 있고, 압축기 

또는 발생기의 고온토출가스에 영향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2.6.1.6.4 과압안전장치 부착 생략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과압안전장치의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1) 2대 이상의 압축기 또는 발생기의 토출관이 공통인 경우(각 압축기 또는 발생기에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에는 각 압축기 또는 발생기에 부착하여야 할 고압차단장치를 공용할 수 있다.

(2) 유니트형 냉동설비로서 2대 이상의 압축기 운전이 연동으로 행해지고 있어 단일 압축기와 같은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압안전장치를 공용할 수 있다.

(3)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압축기 또는 발생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의 응축기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경우로서 압축기 또는 발생기와 응축기 사이의 연결관에 부착된 스톱밸브가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폐쇄되는 

일이 없고 또 응축기에 부착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구경이 압축기의 토출가스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압축기 또는 발생기에 부착하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다단압축방식 냉동설비로서 2대 이상이 압축기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상호 연결관에 스톱밸브가 

없을 때에는 저압측 압축기에 과압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압력용기가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어느 한쪽의 압력용기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생략할 

수 있다.

(5-1) 압력용기 상호간의 연결관에 스톱밸브가 없을 경우

(5-2) 압력용기 상호간의 연결관의 내경이 내용적이 큰 쪽의 압력용기에 대하여 식 (2.1)에서 계산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구경 수치 이상일 경우

(5-3)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구경이 2.6.1.5.1(3) [비 고] 또는 2.6.1.5.2(1) [비 고]에 따라 계산한 

구경 이상일 경우

2.6.1.7 과압안전장치 분출압력 표시

과압안전장치 중 안전밸브는 작동압력을 시험하여 그 때에 확인된 분출개시압력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몸통에 표시한다.

2.6.2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제조시설 및 저장설비에는 그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

하 “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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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6.2.1.1 경보는 접촉연소방식·격막갈바니전지방식·반도체방식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검지엘리먼트

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이미 설정하여 놓은 가스농도(이하 “경보농도”라 한다)에서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 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 경보기는 담배연기·기계 

세척유 가스·등유의 증발가스·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 등 잡 가스에 경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6.2.1.2 경보농도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주위 분위기 온도에 따라 가연성가스는 폭발한계의 

1/4 이하, 독성가스는 TLV-TWA(Threshold Limit Value-Time Weight Average, 정상인이 

1일8시간 또는 주 40시간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 중 가스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기준 농도 이하로 한다. 다만, 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보농도를 50 ppm으로 할 수 있다.

2.6.2.1.3 경보기의 정밀도는 경보농도 설정 치에 대하여 가연성가스용은 ±25 % 이하, 독성가스용은 

±30 % 이하로 한다.

2.6.2.1.4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상 또는 이론상 30초가 넘게 걸리는 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에 대해서는 1분 이내로 한다.

2.6.2.1.5 검지경보장치의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2.6.2.1.6 지시계의 눈금은 가연성가스용은 0~폭발하한계 값, 독성가스는 0~TLV-TWA 기준 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 ppm)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2.6.2.1.7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 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2.6.2.2 검지경보장치 구조

검지경보장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2.6.2.2.1 충분한 강도(특히 검지엘리먼트와 발신회로는 내구성을 갖는 것일 것)를 가지고 있고 취급 

및 정비(특히 검지엘리먼트의 교체 등)가 쉬운 것으로 한다.

2.6.2.2.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로 한다.

2.6.2.2.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의 검지경보장치는 방폭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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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군 면적S(㎡) 0＜S≤30 30＜S≤70 70＜S≤130 130＜S≤200 200＜S≤290

설치개수 2 3 4 5 6

2.6.2.2.4 2개 이상의 검출부에서 검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회로는 경보를 울리는 다른 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해당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고 또한 경보를 울리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6.2.2.5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6.2.2.6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2.6.2.3 검지경보장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및 검지경보장치 검출부의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2.6.2.3.1 건축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냉매설비에 속하는 압축기·펌프·응축기 및 수액기 등의 설비군(이

하 “설비군”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검출부를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기계실 안에 설치된 

설비군 주위가 하나의 장방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면적(이하 “설비군 면적”이라 한다)으로 기계실의 

바닥면적을 나눈 값이 1.8 이상인 경우에는 설비군 면적에 따라 표 2.6.2.3.1의 설치 개수로 할 수 

있다.

표 2.6.2.3.1 설비군 면적에 따른 검출부의 설치개수

2.6.2.3.2 설비군이 건물 밖에 설치되고 다른 냉매설비, 벽 그 밖의 구조물과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주위 20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의 검출부를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6.2.3.3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는 냉매가스 비중, 주위상황, 냉매설비의 구조 등에 따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한다.

2.6.2.3.4 검지경보장치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2.6.2.3.5 다음의 배관부분에는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를 설치한다.

(1) 긴급차단장치의 부분(밸브 피트를 설치한 곳에는 해당 밸브 피트 안)

(2) 슬리브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 등으로 밀폐되어 설치(매설을 포함한다)된 부분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부분

2.6.2.4 검지경보장치 설치생략

증발기를 설치한 냉장고 안의 전기설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냉장고에 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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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장고 안의 조명용 전구를 유리덮개 또는 철망 등의 덮개로 보호한 경우

(2) 온도 조절기의 단자 접점부를 냉장고 안에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냉장고 안 콘센트를 보호덮개로 보호한 경우

(4) 냉장고 안에 있는 전동기, 그 밖의 전기기계 기구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로에 누전차단장치 또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5) 냉장고 안에 있는 전동기(정격출력 0.2㎾ 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에 과전류보호계전기를 설치한 

경우

(6) 냉장고 안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로의 개폐기를 실외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 

경우

(7) 냉장고 안의 모든 전기기계기구가 철판 및 금속제 바깥상자에 확실히 접지된 경우

(8) (1), (2) 및 (3)의 전기기구류가 방폭구조인 경우

2.6.3 긴급차단장치 설치(내용 없음)

2.6.4 역류방지장치 설치(내용 없음)

2.6.5 역화방지장치 설치(내용 없음)

2.6.6 위험감시 및 제어장치 설치(내용 없음)

2.6.7 오발진 방지장치 설치(내용 없음)

2.6.8 전기방폭설비 설치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및 브롬화메탄을 제외한다)의 제조설비 또는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에 따라 방폭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6.9 환기설비 설치(내용 없음)

2.6.10 부식장지설비 설치(내용 없음)

2.6.11 정전기제거설비 설치(내용 없음)

2.6.12 전도방지설비 설치(내용 없음)

2.6.13 자동제어장치 설치

냉매설비에는 그 설비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제어장치를 설치한다. 

(1) 압축기의 고압측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할 때에 압축기의 운전을 정지하는 “고압차단장치”

(2) 개방형 압축기인 경우는 저압측 압력이 상용압력보다 이상 저하할 때 압축기의 운전을 정지하는 

“저압차단장치”

(3) 강제윤활장치를 갖는 개방형 압축기인 경우는 윤활유압력이 운전에 지장을 주는 상태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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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까지 저하할 때 압축기를 정지하는 장치 다만, 작용하는 유압이 0.1㎫ 이하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4) 압축기를 구동하는 동력장치의 과부하보호장치

(5) 쉘형 액체 냉각기인 경우는 액체의 동결방지장치

(6) 수냉식 응축기인 경우는 냉각수 단수보호장치(냉각수 펌프가 운전되지 않으면 압축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또는 전기적 연동 기구를 갖는 장치를 포함한다.)

(7) 공냉식 응축기 및 증발식 응축기인 경우는 해당 응축기용 송풍기가 운전되지 않는 한 압축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하는 연동장치. 다만 상용압력이하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응축온도 제어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난방용 전열기를 내장한 에어콘 또는 이와 유사한 전열기를 내장한 냉동설비에서의 과열방지장치

2.7 피해저감설비기준

2.7.1 방류둑 설치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내용적이 1만리터 이상인 수액기 주위에는 그 수액기로부터 액상의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액상의 독성가스가 흘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방류둑을 

설치한다.

2.7.1.1 방류둑 기능

방류둑은 냉동제조시설 중 수액기의 액화가스가 액체 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수액기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른 수액기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수액기 저부가 지하에 있고 주위가 피트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용량이 2.7.1.2에서 정한 

용량 이상인 것(빗물의 고임 등으로 용량이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2) 지하에 묻은 수액기로서 그 수액기 안의 액화가스가 전부 유출된 경우에 그 액면이 지면보다 낮도록 

된 구조의 것

(3) 수액기 주위에 충분한 안전용 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수액기로부터 유출된 액화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지면을 경사시킨 안전한 유도구로 유출한 액화가스를 유도해서 고이도록 구축한 피트상의 

구조물(피트상 구조물에 체류된 액화가스를 펌프 등의 이송설비로 안전한 위치에 이송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것에만 적용한다)의 것

(4)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설치된 2중구조의 수액기로서 외조가 내조의 상용온도에서 동등 이상의 

내압 강도를 가지고 있고 외피와 내피 사이의 가스를 흡인하여 누출된 가스를 검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긴급차단장치를 내장한 것

2.7.1.2 방류둑 용량

2.7.1.2.1 방류둑 용량은 해당 방류둑 안에 설치된 수액기 내용적의 90 % 이상의 용적(이하 “저장능력 

상당용적”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7.1.2.1에 따른 

용적을 감하여 산출한 용적(저장능력상당용적에 표 2.7.1.2.1에 기재한 수액기 안의 압력에 대한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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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기 안의 압력(㎫) 0.7 이상 2.1 미만 2.1 이상

압력에 따른 비율(%) 90 80

곱하여 얻은 용적)으로 하되, 그 수액기 안의 압력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표 2.7.1.2.1의 압력수치 중 

낮은 쪽의 압력수치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한다.

표 2.7.1.2.1 수액기 안 압력구분에 따른 비율

2.7.1.2.2 2기 이상의 수액기가 같은 방류둑 안에 설치된 경우 방류둑 용량은 해당 수액기 중 내용적이 

최대인 내용적에 다른 수액기의 내용적 합계의 10 % 를 더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방류둑 

안에 설치된 수액기의 내용적 합계에 대하여 하나의 수액기의 내용적 비율을 곱하여 얻은 용량에 따라 

수액기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의 높이는 방류둑 본체의 높이보다 10㎝ 낮게 한다.

2.7.1.3 방류둑 재료 및 구조

2.7.1.3.1 방류둑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금속, 흙 또는 이들을 혼합한 것으로 

한다.

2.7.1.3.2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는 수밀성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균열발생을 방지하도록 

배근, 리벳팅 이음, 신축이음 및 신축이음의 간격, 배치 등을 한다.

2.7.1.3.3 금속은 해당 가스에 침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부식방지·녹 방지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하고 대기압 하에서 액화가스의 기화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다.

2.7.1.3.4 성토는 수평에 대하여 45°이하의 기울기로 하여 쉽게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다져 

쌓고, 강우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그 표면에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하고, 성토 윗 부분의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2.7.1.3.5 방류둑은 액밀한 것으로 한다.

2.7.1.3.6 독성가스 수액기에 대한 방류둑의 높이는 방류둑 안의 수액기의 안전관리 및 방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류둑 안에 체류한 액의 표면적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한다.

2.7.1.3.7 방류둑은 그 높이에 상당하는 해당 액화가스의 액두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7.1.3.8 방류둑에는 계단, 사다리 또는 토사를 높이 쌓아 올린 형태 등으로 된 출입구를 둘레 50

m 마다 1개 이상씩 설치하되, 그 둘레가 50m 미만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을 분산하여 설치한다.

2.7.1.3.9 배관 관통부는 내진성을 고려하여 틈새를 통한 누출방지 및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2.7.1.3.10 방류둑 안에는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이 경우 배수조치는 방류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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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배수 및 차단조작을 할 수 있고 배수할 때 이외에는 반드시 닫혀 있는 것으로 한다.

2.7.1.3.11 집합 방류둑 안에는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스가 가연성가스이고 또한 독성가스인 것으로서 집합 방류둑 

안에 같은 가스의 저장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배치할 수 있다.

2.7.1.3.12 수액기를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는 그 건축물이 방류둑의 기능 및 구조를 갖도록 하여 

유출된 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7.1.4 방류둑 내외부 부속설비 설치

2.7.1.4.1 방류둑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해당 수액기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저온 수액기에 속한 것만을 말한다), 불활성가스의 저장탱크·물

분무장치 또는 살수장치(수액기 외면에서 방류둑까지 20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류둑 외측에서 

조작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검지부만을 말한다), 재해설비(누출된 

가스를 흡입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조명설비, 계기시스템·배수설비, 배관 및 그 파이프랙크(Pipe 

Rack)와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2) (1)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2.7.1.4.2 방류둑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해당 수액기에 속하는 송출 및 송액설비, 불활성가스의 저장탱크, 냉동설비, 열교환기, 기화기,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재해설비, 조명설비,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물 형태의 

구조물, 계기시스템, 배관 및 그 파이프랙크와 이들에 부속하는 시설 및 설비

(2) 배관(신축이음매 이외의 부분이 지면에서 4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것만을 말한다) 및 그 파이프랙크, 

방소화설비, 통로(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것만을 말한다) 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지상 중량물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조치를 한 것만을 말한다)

(3) (1)과 (2)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시설 및 설비

2.7.2 방호벽 설치(내용 없음)

2.7.3 살수장치 설치(내용 없음)

2.7.4 제독설비 설치

독성가스 중 암모니아의 제조설비에는 그 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한다.

2.7.4.1 확산방지

암모니아 등의 독성가스가 누출된 때에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는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 중 독성가스의 종류 및 설비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인 것을 선택하여 

조치한다.

(1) 수용성이거나 물에 독성이 희석되는 가스에 대하여는 확산된 액화가스를 물 등의 용매에 희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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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증기압을 저하시키는 조치

(2) 설비 안에 있는 액화가스 또는 설비 외에 누설된 액화가스를 다른 저장탱크 또는 누설된 가스의 

흡입장치와 연동된 중화설비 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는 조치

(3) 누설된 액화가스의 액면을 흡착제·중화제로 흡착제거·흡수 또는 중화하는 조치 또는 기포성액체나 

부유물 등으로 덮어 액화가스의 증발기화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조치

(4) 불연성가스의 제조설비 등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덮는 등의 조치

(4-1) 누출된 액화가스가 쉽게 외부에 누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축물 안의 가스를 흡인하여 제독하는 

설비와 연결한다.

(4-2) 건축물을 방류둑과 조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방류둑 사이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3) 건축물은 밸브조작 등의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4) 건축물 출입구는 불연성 문으로 하고 또한 밀폐구조로 한다. 다만, 건축물내부의 가스를 흡인하여 

제독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밀폐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방호벽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으로 가스가 주변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6) 집액구(저장탱크 이외의 설비 또는 저장능력 5톤 미만의 저장탱크에 한정한다) 또는 방류둑으로 

다른 곳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2.7.4.2 제독조치

제독조치는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작용을 하는 조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선택한다.

(1) 물 또는 흡수제로 흡수 또는 중화하는 조치. 다만, 냉동제조시설은 고압수액기 상부에 한정한다.

(2) 흡착제로 흡착 제거하는 조치

(3)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유도구에 의하여 집액구·피트 등에 고인 액화가스를 펌프 등의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제조설비로 반송하는 조치

(4) 연소설비(플레어스택·보일러 등)에서 안전하게 연소시키는 조치

2.7.4.3 제독설비 기능

제독설비는 제조시설 등의 상황 및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가압식, 동력식 등으로 작동하는 제독제 살포장치 또는 살수 장치

(2) 가스를 흡인하여 이를 흡수·중화제와 접속시키는 장치

2.7.4.4 제독제 보유

2.7.4.4.1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에는 제독제로 물을 다량 보유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독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다.

2.7.4.4.2 흡수장치 등에 사용되는 제독제 중 그 주변에 살포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리가 용이한 해당 

제조설비의 부근으로서 긴급 시 독성가스를 쉽게 흡수·중화시킬 수 있는 장소에 분산·보관한다.

2.7.4.5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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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1 보호구의 종류와 수량

(1) 독성가스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할 보호구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전면형)

(1-2) 격리식 방독마스크(농도에 따라 전면 고농도형·중농도형 또는 저농도형 등)

(1-3)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고무 또는 비닐제품)

(1-4) 보호복(고무 또는 비닐제품)

(2) 독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구비할 보호구 수량은 다음과 같다.

(2-1) (1-1) 또는 (1-4)의 보호구는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에게 적절하게 배부할 수 있는 수량에 

예비개수를 더한 수량 또는 상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10인당 3개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3개 미만인 

경우 3개로 한다) 중 많은 쪽 수량 이상을 구비한다.

(2-2) (1-1)의 보호구를 상시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수에 상당한 수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1-2)의 

보호구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1-2) 또는 (1-3)의 보호구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전 종업원 수에 상당한 수량을 구비한다.

2.7.4.5.2 보호구의 보관

(1) 보호구는 독성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까우면서 관리하기 쉽고 긴급 시 독성가스에 

접하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2)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고 그 기능이 양호한 상태로 보관한다.

(3) 보호구 정화통 등의 소모품은 정기적 또는 사용 후에 점검하여 교환 및 보충한다.

2.8 부대설비기준

2.8.1 계측설비 설치

2.8.1.1 압력계 설치

냉매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압력계를 설치한다.

2.8.1.1.1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냉동설비에 설치하는 압력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착한다.

(1) 압축기의 토출압력 및 흡입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압축기가 강제윤활방식인 경우에는 윤활유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부착한다. 다만, 윤활유압력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생기에는 냉매가스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2.8.1.1.2 압력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냉매가스, 흡수용액 및 윤활유의 화학작용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8.1.1.3 압력계 눈금판의 최고눈금 수치는 해당 압력계의 설치장소에 따른 시설의 기밀시험압력 이상이고 

그 압력의 2배 이하(다만, 정밀한 측정 범위를 갖춘 압력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또한 진공부의 눈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저 눈금을 76㎝Hg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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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4 이동식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압력계는 진동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8.1.1.5 압력계는 현저한 맥동, 진동 등으로 눈금을 읽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2.8.1.2 액면계 설치

냉매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액면계를 설치한다. 다만,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를 냉매로 사용하는 수액기의 경우에는 환형유리관액면계 외의 액면계를 설치한다.

2.8.1.2.1 액면계 상하에는 수동식 및 자동식 스톱밸브를 각각 설치한다. 다만, 자동식 및 수동식 기능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1.2.2 수액기에 설치하는 유리제 게이지에는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 수액기(가연성가

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하는 것에 한정한다)와 유리제 게이지를 접속하는 배관에는 자동식 및 수동식 

스톱밸브를 설치한다.

2.9 표시기준

2.9.1 경계표시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한다. 다만, 국가보안목

표시설로 지정된 것에는 경계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2.9.1.1 고압가스사업소 경계표지

고압가스 사업소의 경계표지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9.1.1.1 고압가스 사업소의 경계표지는 해당 사업소의 출입구(경계울타리, 담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 등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한다.

2.9.1.1.2 고압가스 사업소의 시설 중 일부만이 법을 적용 받을 때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획 건축물 또는 건축물 안에 구획된 출입구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하고 다음의 냉동설비는 

그 설비외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1) 냉동설비·저온액화탄산가스 저장설비 중에서 단체설비(유니트형 냉동설비 등을 말한다)

(2) 이동식 냉동설비

2.9.1.1.3 경계표지 크기는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소 또는 시설임을 외부 사람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또한 해당 사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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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예>

○ ○ 가 스 지 하 저 장 소 ○  ○  가 스  저  장  소

고 압 가 스 제 조 사 업 소 프 레 온 ○ ○ 냉 동 시 설

○  ○  가 스  충  전  소 암 모 니 아 냉 동 시 설

출      입      금     지 냉 동(냉장,냉방) 기 계 실

화   기   절   대  엄  금 ○  ○  가  스  냉 동 차

○  ○  가 스  기  계  실

2.9.2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2.9.2.1 식별표지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표지의 예와 같이 식별표지를 한다. 다만,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식별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표지의 예> 

독 성 가 스 ( ○ ○ ) 제 조 시 설

독 성 가 스  ( ○  ○ )  저 장 소   

[비 고] 

1. O O 에는 가스의 명칭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2. 경계표지와는 별도로 게시한다.

3. 문자와의 크기는 가로·세로 10㎝ 이상으로 하고 3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한다.

4. 식별표지의 바탕색은 백색,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5. 문자는 가로 또는 세로로 쓸 수 있다.

6. 식별표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시사항 등을 병기할 수 있다.

2.9.2.2 위험표지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표지의 예와 같이 위험표지를 한다. 다만,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위험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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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예>

독 성 가 스 누 설 주 의 부 분

[비 고] 

1. 문자의 크기는 가로·세로 5㎝ 이상으로 하고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한다.

2. 위험표지의 바탕색은 백색, 글씨는 흑색(주위는 적색)으로 한다.

3. 문자는 가로 또는 세로로 쓸 수 있다.

4. 위험표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시사항 등을 병기할 수 있다.

2.9.3 경계책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한다. 다만, 고압가스 처리설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경우

(2)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3) 차량의 통행 등 조업시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위해 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

2.9.3.1 경계책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2.9.3.2 경계책의 재료는 철책 또는 철망 등으로 한다.

2.9.3.3 경계책 주위에는 외부사람이 무단출입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한다.

2.9.3.4 경계책 안에는 누구도 화기나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을 휴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해당 설비의 정비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안전관리책임자

의 감독 하에 휴대 조치할 수 있다.

3. 기술기준

3.1 안전유지기준

3.1.1 기초유지관리(내용 없음)

3.1.2 저장설비 유지관리(내용 없음)

3.1.3 가스(냉동)설비 유지관리

냉동설비의 안전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고 냉매설비 주위에서의 위해요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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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는다.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열어 놓지 아니할 수 있다.

3.1.3.2 냉동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산소 외의 가스를 사용하여 시운전 또는 

기밀시험을 실시(공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냉매설비 중의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한다)하여 

정상인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3.1.3.3 가연성가스의 냉동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한다.

3.2 제조 및 충전 기준(내용 없음)

3.3 점검기준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작동상황을 점검하

고 그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3.3.1 전체시설 점검(내용 없음)

3.3.2 기초 점검(내용 없음)

3.3.3 저장설비 점검(내용 없음)

3.3.4 가스설비 점검(내용 없음)

3.3.5 배관 점검(내용 없음)

3.3.6 사고예방설비 점검

3.3.6.1 안전장치의 점검

3.3.6.1.1 안전밸브 점검주기는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4년의 범위 안에서 그 조정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3.3.6.1.2 점검 후 안전밸브는 2.6.1.3의 작동압력에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3.3.6.2 가스설비의 점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설비(이하 “제조설비등”이라 한다) 의 사용개시 및 종료 시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제조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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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1 점검준비

(1)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전에 안전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정하고 이를 각각의 안전관리 

부문 담당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점검계획을 기준으로 점검표를 작성하고 점검원에게 실시요령 및 주의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점검계획에는 지시 및 보고체계를 명시할 것

(4) 점검에 사용하는 공구, 측정기구, 보호구 등을 준비하고 이를 확인할 것

3.3.6.2.2 제조설비 등의 사용개시 전 점검사항

(1) 제조설비 등에 있는 내용물의 상황

(2) 계기류의 기능 특히 경보 및 자동제어장치의 기능

(3) 안전설비의 기능

(4) 각 배관계통에 부착된 밸브 등의 개폐상황 및 맹판의 탈착·부착 상항

(5) 회전기계의 윤활유 보급상황 및 회전구동상황

(6) 제조설비 등 당해 설비의 전반적인 누출유무

(7)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의 해당 가스농도

(8) 전기·물·증기·공기 등 유틸리티 시설의 준비상황

(9) 안전용 불활성가스 등의 준비상황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이상 유무

3.3.6.2.3 제조설비 등의 사용종료 시 점검사항
(1) 사용종료 직전에 각 설비의 운전상황
(2) 사용종료 후에 제조설비 등에 있는 잔 유물의 상황
(3) 제조설비내의 가스, 액 등의 불활성가스 등에 의한 치환상황, 특히 수리점검 작업상 설비 안에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는 공기로의 치환상황
(4) 개방하는 제조설비와 다른 제조설비등과의 차단상황
(5) 제조설비 등의 전반에 대하여 부식·마모·손상·폐쇄·결합 부의 풀림, 기초의 경사 및 침하, 
그 밖의 이상 유무

3.3.6.3 일일점검 
운전 중의 제조설비 등은 1일 1회 이상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 등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3.3.6.3.1 점검기준
(1) 점검하는 설비, 부문, 항목, 점검방법, 판정기준, 조치 등을 기재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점검표에 지시, 보고체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점검에 사용하는 공구, 측정기구, 보호구 등의 준비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3.3.6.3.2 운전중의 점검사항
(1) 제조설비 등으로부터의 누출
(2) 계기류의 지시, 경보, 제어의 상태
(3) 제조설비 등의 온도, 압력, 유량 등 조업조건의 변동 상황
(4) 제조설비 등의 외부부식, 마모, 균열 및 그 밖의 손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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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전기계의 진동, 이상음, 이상온도상승 및 그 밖의 작동상황

(6) 탑류, 저장탱크류, 배관 등의 진동 및 이상음

(7) 가스누출 경보장치 및 가스경보기의 상태

(8) 수액기 액면의 지시

(9) 접지접속선의 단선, 그 밖의 손상유무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이상 유무

3.3.6.4 점검결과 조치 등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의 보수 그 밖에 위험방지조치를 하고, 

또한 제조설비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상사태를 가상하여 미리 각각의 조치에 대한 작업기준 등을 

작성·비치하여 긴급 시에 지시·보고 및 연락계통, 그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비상연락망체계를 정한다.

3.3.6.4.1 제조설비 등에서 발생한 이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조치중 적절한 것을 조치하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이상이 발견된 설비에 대한 원인의 규명과 제거

(2) 예비기로 교체

(3) 부하의 저하

(4) 이상을 발견한 설비 또는 공정의 운전정지 후 보수

3.3.6.4.2 이상상태로 인하여 제조설비 등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이상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을 재개한다.

3.3.6.5 점검기록 

제조설비 등의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등 실시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검토하여 설비의 열화경향 

그 밖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기 점검, 보수 등의 계획과 설비개선 등에 활용한다.

3.4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냉매설비(“가스설비”라 한다. 이하 3.4에서 같다)를 수리·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와 그 설비의 작동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작업 안전수칙에 따라 수리·청소 

및 철거를 한다.

3.4.1 수리·청소 및 철거준비

가스설비의 수리·청소 및 철거(이하 “수리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수리 등의 작업내용, 

일정, 책임자, 그 밖의 작업담당구분, 지휘체제, 안전상의 조치, 소요자재 등을 정한 작업계획을 미리 

해당 작업의 책임자 및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그 작업계획에 따라 해당 책임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3.4.1.1 가스의 치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설비의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미리 그 내부의 가스를 불활성가스 

또는 물 등 해당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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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1 가연성가스 가스설비

(1) 가스설비의 내부가스를 그 압력이 대기압 가까이 될 때까지 다른 저장탱크 등에 회수한 후 잔류가스를 

서서히 안전하게 방출하거나 연소장치에 유도하여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대기압이 될 때까지 방출한다.

(2) (1)의 처리를 한 후에는 잔류가스를 불활성가스 또는 물이나 스팀 등 해당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가스 또는 액체로 서서히 치환한다. 이 경우에 가스방출 방법은 (1)의 방법을 따른다.

(3) (1) 및 (2)의 잔류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할 경우에는 방출한 가스의 착지농도가 해당 가연성가스의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되도록 방출관으로부터 서서히 방출시킨다. 농도확인은 가스검지기 그 밖에 

해당 가스농도 식별에 적합한 분석방법(이하 “가스검지기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치환 결과를 가스검지기 등으로 측정하고 해당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그 가스의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될 때까지 치환을 계속한다.

3.4.1.1.2 독성가스 가스설비

(1) 가스설비의 내부가스를 그 압력이 대기압 가까이 될 때까지 다른 저장탱크 등에 회수한 후 잔류가스를 

대기압이 될 때까지 제해설비로 유도하여 제해시킨다.

(2) (1)의 처리를 한 후에는 해당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불활성가스 또는 물 그 밖의 액체 등으로 

서서히 치환한다. 이 경우 방출하는 가스는 제해설비에 유도하여 제해시킨다.

(3) 치환결과를 가스검지기 등으로 측정하고 해당 독성가스의 농도가 TLV-TWA 기준 농도 이하로 

될 때까지 치환을 계속한다.

3.4.1.2 가스치환의 생략

수리 등의 작업 대상 및 작업 내용이 다음 기준에 해당 하는 것은 3.4.1.1.1 및 3.4.1.1.2에 불구하고 

가스치환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설비의 내용적이 1㎥ 이하인 것

(2) 출입구의 밸브가 확실히 폐지되어 있고 내용적이 5㎥ 이상의 가스설비에 이르는 사이에 2개 이상의 

밸브를 설치한 것

(3) 사람이 그 설비 밖에서 작업하는 것

(4)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작업인 것

(5) 설비의 간단한 청소 또는 개스킷의 교환 그 밖에 이들에 준비하는 경미한 작업인 것

3.4.2 수리·청소 및 철거작업

3.4.2.1 가스 재치환

가스설비의 수리 등을 위하여 작업원이 그 가스설비 안에 들어갈 때에는 3.4.1.1의 치환작업에 사용된 

가스 또는 액체를 다음 기준에 따라 공기로 재치환하고 수리 등을 하는 중에는 산소의 농도를 수시로 

확인한다. 이 경우 3.4.1.1에 따른 치환을 불활성가스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한다.

3.4.2.1.1 가연성가스 가스설비

(1) 가연성 가스설비의 재치환 작업은 가스설비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 또는 액체가 공기와 충분히 혼합되어 

혼합된 가스가 방출관, 맨홀 등으로부터 대기 중에 방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3.4.1.1의 치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공기로 재치환한 결과를 산소측정기 등으로 측정하여 산소의 농도가 18%부터 22%까지로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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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될 때까지 공기로 반복하여 치환한다.

3.4.2.1.2 독성가스 가스설비

(1) 독성 가스설비의 재치환 작업은 가스설비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 또는 액체가 공기와 충분히 혼합되어 

혼합된 가스가 방출관, 맨홀 등으로부터 대기 중에 방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3.4.1.1의 치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공기로 재치환 한 결과를 산소측정기 등으로 측정하여 산소의 농도가 18% 부터 22% 까지로 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공기로 반복하여 치환한다. 이 경우 가스검지기 등으로 해당 독성가스의 농도가 

TLV-TWA 기준 농도 이하인 것을 재확인한다.

3.4.2.2 가스 누출방지 조치

가스설비를 개방하여 수리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4.2.2.1 3.4.1.1의 가스치환 조치(불활성가스의 경우에는 이에 준한 조치)가 완료된 후(개방한 부분에 

설치한 회수용 배관 등으로부터 직접 가스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3.4.1.1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개방하는 

가스설비의 전후 밸브를 확실히 닫고 개방하는 부분의 밸브 또는 배관의 이음매에 맹판을 설치한다. 

다만, 3.4.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맹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2.2.2 설비의 기능상 또는 작업상 수시로 개방할 필요가 있는 가스설비에 대한 작업(3.4.1.2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은 3.4.2.2.1 또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 기준을 안전관리 규정에 명확하게 정한다.

(1) 개방하는 가스설비에 접속하는 배관 출입구에 2중으로 밸브를 설치하고, 2중 밸브 중간에 가스를 

회수 또는 방출 할 수 있는 회수용 배관 등을 설치하여 그 회수용 배관 등을 통하여 가스를 회수 또는 

방출(독성가스의 설비는 회수에 한정한다)하여 개방한 부분에 가스의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 경우에 

대기압 이하의 가스는 회수 또는 방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방하는 가스설비의 부분 및 그 전후 부분의 상용압력이 대기압에 가까운 설비(독성가스 이외의 

가스설비로서 압력계를 설치한 것만을 말한다)는 그 설비에 접속하는 배관의 밸브를 확실히 닫고 해당 

부분에 가스의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다.

3.4.2.2.3 3.4.2.2.1 또는 3.4.2.2.2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밸브의 닫힌 부분이나 맹판의 설치부분에 

밸브조작 또는 맹판 제거의 금지표시를 하고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을 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계기판 등에 설치된 조작 스위치 및 핸들 등에도 동일한 조치를 한다.

3.4.3 수리 및 청소 사후조치

가스설비의 수리 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그 가스설비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1) 내압강도에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서 용접에 따른 보수실시 또는 부식 등으로 내압강도가 저하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피괴검사, 내압시험 등으로 내압강도를 확인한다.

(2)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다.

(3) 계기류가 소정의 위치에서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수리 등을 위하여 개방된 부분의 밸브 등은 개폐상태가 정상으로 복구되고 설치한 맹판 및 표시 

등이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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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밸브·역류방지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과압안전장치가 소정의 위치에서 이상 없이 작동하는

지 확인한다.

(6) 회전기계 내부에 이물질이 없고 구동상태의 정상 여부 및 이상 진동, 이상음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는 그 내부가 불활성가스 등으로 치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5 그 밖의 기준

3.5.1 보호구장착 훈련

3.5.1.1 작업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보호구의 사용훈련을 받아 사용방법을 숙지한다.

3.5.1.2 보호구의 점검 및 변동사항 또는 보호구의 장착훈련 실적을 기록·보존한다.

4. 검사기준

4.1 검사항목

4.1.1 중간검사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중간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5.15>

(1) 2.4.5에 따른 내압·기밀 성능의 적합 여부

(2) 2.4.2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의 적합 여부

(3) 2.4.4.1.3에 따른 부식방지조치의 적합 여부

4.1.2 완성검사

4.1.2.1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의 완성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5.15>

(1) 1.6에 따른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검사품 여부

(2) 2(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4.1.2.2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4.1.2.1의 완성검사를 한 결과 다음의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4.1.2.1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2.9에 따른 표시기준

(2) 3.1.3.3에 따른 가연성물질의 보관

4.1.3 정기검사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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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에 따른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검사품 여부

(2) 2에 따른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2.4.5는 기밀시험에만 적용하고 2.4.2는 제외한다)

(3) 3.1.3.1에 따른 스톱밸브

(4) 3.1.3.3에 따른 가연성물질의 보관

(5) 3.3.6.1에 따른 안전장치의 점검

4.1.4 수시검사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2.6.1에 따른 안전밸브

(2) 2.7.4에 따른 독성가스 제해설비

(3) 2.6.2에 따른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4) 2.4.4.2에 따른 강제환기시설

(5) 2.6.8에 따른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확인

(7)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4.2 검사방법

4.2.1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4.2.1.1 중간검사대상 지정

중간검사 공정 중 비파괴시험 및 배관 매설깊이 확인을 위한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4.2.1.1.1 사업소 안의 배관일 경우 중간검사 대상의 지정개소는 검사대상의 배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대상의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길이 500m 마다 1개소 이상으로 하고, 지정한 부분의 

길이의 합은 검사대상 배관길이의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2.1.1.2 4.2.1.1.1에 해당하는 배관 이외의 검사대상 배관의 경우, 중간검사대상의 지정개소는 검사대상 

배관길이 500m 마다 1개소 이상으로 하고, 지정한 부분의 길이의 합은 검사대상 배관길이의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2.1.2 기초의 확인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공정의 경우 보오링조사, 표준관입시험, 배인시험, 토질시험, 평판재하시험, 

파일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의 적합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한다. 검사신청자는 

그 시험한 기관의 서명이 된 보고서를 첨부하며 동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4.2.1.3 지하배관 설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을 매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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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정별 진행은 검사원의 확인 후 진행한다. 검사원의 확인 없이 진행된 공정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한다.

4.2.1.4 용접 및 비파괴

4.2.1.4.1 용접기구 및 용접재료는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등 관련규격에 규정된 용접에 

적합한 기구 및 재료가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4.2.1.4.2 용접시공은 용접절차서(W.P.S)에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4.2.1.4.3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자가 

서명한 결과보고서 및 필름을 첨부 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4.2.1.4.4 그 밖의 작업공정은 검사원의 확인 없이 제작자 또는 설치자가 임의로 진행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4.2.1.5 내압 및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은 가스설비나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4.2.1.5.1 내압시험방법

(1) 내압시험은 압축기·냉매펌프·흡수용액펌프·윤활유펌프·압력용기, 그 밖의 냉매설비의 배관 

이외의 부분(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하고 4.2.1.5.2에서도 같다)의 조립품 또는 그들의 부품에 대하여 

액체압력으로 한다. 다만, 그 구조상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공기·질소 등을 사용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밀시험을 따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내압시험은 설계압력의 1.5배(공기·질소 등을 사용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3) 내압시험은 피시험품에 액체를 가득 채워 공기를 완전히 뺀 후 액압을 서서히 가하여 내압시험압력까지 

올리고 그 최고압력을 1분 이상 유지한 다음 압력을 내압시험압력의 8/10까지 내려 피시험품의 각 

부분 특히 용접부 및 그 밖의 이음부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4) 내압시험은 피 시험품의 각 부분에 누설, 이상변형, 파괴 등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5) 내압시험에 사용하는 압력계는 문자판의 크기가 75㎜ 이상으로서 그 최고눈금은 내압시험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로 한다. 압력계는 2개 이상 사용하고 가압펌프와 피시험품과의 사이에 스톱밸브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1개의 압력계는 스톱밸브와 피시험품과의 사이에 부착한다.

(6) 두들길 때 사용하는 망치는 연강제로서 그 끝을 둥글게 한 것을 사용하고 그 중량은 0.5㎏ 이하로 

한다.

(7) 전밀폐형 압축기 및 압력용기에 내장된 펌프에 대해서는 해당 외피를 구성하는 케이싱에 대하여 

내압시험을 한다.

4.2.1.5.2 기밀시험방법

냉매설비에 대한 기밀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검사로 



KGS FP113 2009

35

압력측정기구 용  적 기밀유지시간

압력계 또는 
자기압력기록계

1㎥ 미만 48분

1㎥ 이상 10㎥ 미만 480분

10㎥ 이상
48×V분(다만, 2880분을 초과한 경우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비 고] V : 피시험부분의 용적(㎥)

기밀시험에 갈음할 수 있고 4.2.1.5.1(1)의 단서 및 4.2.1.5.1(2)에 따라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기체압력

에 의해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압시험으로 기밀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

(1) 기밀시험은 4.2.1.5.1에 합격한 압력용기 등의 조립품 또는 이들을 사용하여 냉매배관으로 연결한 

냉매설비에  대하여 가스의 압력으로 실시한다.

(2) 기밀시험압력은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3) 기밀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는 공기 또는 불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를 제외한다)로 한다. 이 때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기의 온도를 140℃ 이하로 할 수 있다.

(4) 기밀시험의 유지시간은 표 4.2.1.5.2와 같이 시험할 부분의 용적에 대응한 기밀유지시간 이상으로 

한다.

표 4.2.1.5.2 기밀유지시간

(5) 기밀시험압력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물속에 넣거나 외부에 발포액(비눗물 등)을 발라서 기포의 발생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비가연성·비독성의 프레온을 사용하여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검지기로 가스 누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6) 기밀시험에 사용하는 압력계는 문자판의 크기가 75㎜ 이상으로서 그 최고눈금은 기밀시험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로 한다. 압력계는 2개 이상 사용하고 가압용 공기압축기 등과 피시험품 사이에 

스톱밸브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1개의 압력계는 스톱밸브와 피시험품과의 사이에 부착한다.

(7) 전밀폐형압축기 및 압력용기에 내장된 펌프에는 해당 외피를 구성하는 케이싱에 대하여 기밀시험을 

한다.

4.2.1.6 부식방지조치

보온(단열)조치하는 냉매설비는 보온(단열)조치 전 냉매설비의 부식방지조치 여부 및 외관상 부식, 균열 

등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4.2.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4.2.2.1 진동

냉매설비는 진동 여부, 균열 및 흠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4.2.2.2 충격

충격 손상방지조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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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부식

외관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부식, 균열 및 흠 등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4.2.2.4 체류방지

환기장치 설치여부 및 성능을 확인한다.

4.2.2.5 과압안전장치

과압안전장치의 성능은 명판 또는 제조자의 시험 성적서로 확인하고 검사품 여부를 확인한다.

4.2.2.6 가연성가스 안전밸브 방출구

냉매설비에 설치한 안전밸브 방출구는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2.2.7 독성가스 안전밸브 방출구

냉매설비에 설치한 안전밸브 방출구는 중화조 안에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2.2.8 경계표지

경계표지와 경계책, 식별표지와 위험표지의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및 적정 설치 

여부를 측정·확인한다.

4.2.2.9 방류둑

방류둑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및 적정 설치 여부를 측정·확인한다.

4.2.2.10 그 밖의 안전밸브 방출구

냉매설비에 설치한 안전밸브 방출구는 건축물 외부의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냉매설비와 화기설비의 이격거리는 2.1.2를 따른다.

4.2.2.11 자동제어장치

냉매설비 자동제어장치의 작동상태 및 설치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2.2.12 압력계
압력계의 지시압력범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2.2.13 액면계
외관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및 균열 등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4.2.2.14 액면계 밸브
액면계 상·하 밸브의 개·폐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밸브 등의 가스누출 유무를 비눗물 또는 가스 누출검지기
로 확인한다.

4.2.2.15 전기설비
위험장소의 등급에 따른 방폭전기기기의 적합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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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6 경보장치 및 제독조치
경보장치의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과 제독설비의 작동성능 등의 도면과 일치 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4.2.2.17 내압·기밀성능
내압·기밀시험 기준은 4.2.1.5.1 및 4.2.1.5.2를 따르고, 검사방법은 자기압력 기록계 등을 사용하여 
계측 및 확인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냉동기·냉동용특정설비에 대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은 
합격필증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2) 정기검사 시 고압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상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기밀시험 대신 누출검사를 실시한다.

(2-1) 고압가스설비 또는 배관이 가동 중에 있는 경우

(2-2) 그 밖에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4.2.2.18 내진설계

응축기 등의 내진설계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도면으로 적합 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측정한다.

4.2.2.19 용기·냉동기·냉동용특정설비가 1.6에 따른 검사대상인 경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09.5.15>

4.2.2.20 그밖의 검사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바

에 따른다. <개정 09.5.15>



KGS FP113 2009

38

부록 A 냉동능력의 합산 예

(1) 냉매배관 공통의 냉동설비                   (2) 동일 프레임 위에 조립한 냉동설비

          (3) 이원냉동설비                             (4) 동력 공통의 냉동설비

(5) Brine 공통의 냉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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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분  류 기 호 시 설 구 분 분  류 기 호 시 설 구 분

제품(A)
(Appar
atus)

기구(A)
(Applian

ces)

AA1xx 냉동장치류

시설(F)
(Facili
ties)

제조·충전
(P)  

(Production)

FP1xx 고압가스 제조시설

AA2xx 배관장치류 FP2xx 고압가스 충전시설

AA3xx 밸브류 FP3xx LP가스 충전시설

AA4xx 압력조정장치류 FP4xx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AA5xx 호스류 FP5xx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AA6xx 경보차단장치류

판매·공급
(S)

(Supply)

FS1xx 고압가스 판매시설

AA9xx 기타 기구류 FS2xx LP가스 판매시설

연소기(B)
(Burners)

AB1xx 보일러류 FS3xx LP가스 집단공급시설

AB2xx 히터류 FS4xx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AB3xx 렌지류 FS5xx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AB9xx 기타 연소기류

저장·사용
(U) 

(Use)

FU1xx 고압가스 저장시설

용기(C)
(Contain

ers)

AC1xx 탱크류 FU2xx 고압가스 사용시설

AC2xx 실린더류 FU3xx LP가스 저장시설

AC3xx 캔류 FU4xx LP가스 사용시설

AC4xx 복합재료 용기류 FU5xx 도시가스 사용시설

AC9xx 기타 용기류
일반(G)
(Gene
ral)

공통(C)
(Common)

GC1xx 기본사항

GC2xx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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